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4,05,06,07,08,09,10,1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양대형 970315-1235017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0 0 0 0

02월 0 0 0 0

03월 0 0 0 0

04월 0 0 0 0

05월 74,440 9,640 0 0

06월 74,440 9,640 0 0

07월 74,440 9,640 0 0

08월 74,440 9,640 0 0

09월 74,440 9,640 0 0

10월 74,440 9,640 0 0

11월 74,440 9,640 0 0

12월 74,440 9,640 0 0

연말정산 0 0

합계 595,520 77,120 0 0

총합계 672,640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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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 기본내역
[고용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4,05,06,07,08,09,10,1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대형 970315-1235017

■ 고용보험료 고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01월 0

02월 0

03월 0

04월 0

05월 18,900

06월 18,900

07월 18,900

08월 18,900

09월 18,900

10월 18,900

11월 18,900

12월 18,900

합계 151,200

3.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 (둘 이상의 
1. 고지금액 :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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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양대형 970315-1235017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0 0

02월 0 0

03월 0 0

04월 0 0

05월 94,500 0

06월 94,500 0

07월 94,500 0

08월 94,500 0

09월 94,500 0

10월 94,500 0

11월 94,500 0

12월 94,50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756,000 0

총합계 756,000

     
2. 지역가입자ㆍ추납보험료ㆍ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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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4,05,06,07,08,09,10,11,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양대형 970315-1235017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한화생명보험 (주) New스페셜암보험(무)

487,359116-81-11757 188118688 970315-******* 양대형

보장성

한화생명보험 (주) 넘버원종신(무)

3,150,000116-81-11757 187345271 970315-******* 양대형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태평

378,000202-81-45617 52018163860000 970315-******* 양대형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
험

112,617202-81-45617 51909735510000 970315-******* 양대형

인별합계금액 4,127,976

2. 공제 한도 : 100만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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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4년 04,05,06,07,08,09,10,11,12월)

 

■ 환자 인적사항

 

 

■ 의료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양대형 970315-1235017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15-03-72693 윤약국 일반 10,830

128-90-95053 늘사랑가정의학과의원 일반 48,9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9,73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9,730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부양가족(700만원)
2. 공제 한도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 자ㆍ6세 이하자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ㆍ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초과한 금액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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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 신용카드 ] 

(조회기간 : 2024년 04,05,06,07,08,09,10,11,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양대형 970315-123501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12,482,492 10,627,35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7,166,090 0 372,650 0 7,538,74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7,099,890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0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0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66,200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372,650

인별합계금액 7,538,740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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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4년 04,05,06,07,08,09,10,11,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양대형 970315-123501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9,713,045 7,012,54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925,069 0 0 0 5,925,069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5,890,169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도서공연등 0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0

직불카드 등 101-86-79070 주식회사 우리카드 일반 34,900

직불카드 등 201-81-02819 （주）우리은행 일반 0

인별합계금액 5,925,069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 
(조회기간 : 2024년 04,05,06,07,08,09,10,11,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양대형 970315-123501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2,184,410 3,272,241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509,104 0 0 0 0 2,509,104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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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 
(조회기간 : 2024년 04,05,06,07,08,09,10,11,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양대형 970315-1235017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20,990

2,509,10472,820 159,260 337,500 283,300

717,500 120,860 497,260 299,614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50211-2918940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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